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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

[대상판결 :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3다25194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구자형 변호사 

 

이 사건 원고는 허위 경력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 회사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로 채용되었다가 

사실이 밝혀져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

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로써 그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송계속 중 원고의 

경력사칭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. 

 

대상판결은,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점에서 일반 계약과 다른 특성이 있으나 그 본

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고, 다만 계

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

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인정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. 

 

대상판결은, 따라서 취소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인정됨에도 단지 그 

기간 중에 노무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까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피고의 임금

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. 

 

■ 다운로드 :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3다25194 판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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